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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출 자 거 창 군 수

 ▣ 개정이유 

  평생교육도시 지정 및 교육특구 지향 등 “교육도시” 거창의 위상에 맞는 첨단 디지털 도서

관 개관 준비 및 운영에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,

 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정원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

   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 ▣ 주요골자

   가. 정원의 조정

      공무원정원 : 668명 → 673명(도서관 신설업무로 인한 정원승인 5명)

       - 집행기관의 정원 : 654명 → 659명(증 5명)

     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(현행과 같음)

   나.  [별표]의 정원관리기관별 두는 직급별 정원 조정

    

 ▣ 개정근거

  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  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   도서관업무를 위한 인력 정원승인서 통보 : 경남도 행정과-7179(‘05. 7. 7)

거창군 조례 제     호

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668명”을 “673명”으로, 동조제1호중 “654명”을 “659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별표”를 “별지”와 같이한다.

부      칙

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․구조문 대 비 표

현          행 개    정   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

원의 총수는 668명으로 하되, 다음 각호와 

같다.

  1. 집행기관의 정원 : 654명

  2. (생 략)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73명--

  ------------------

  1. ------------ : 659명

  2. (현행과 같음)



〔별표〕

거창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3조관련) 

        기관별

 직급별
총계 본청 의회

직속기관
사업소 읍 면

소계 기술센터 보건소

총    계 673 258 14 134 61 73 64 45 158

정 무 직 1 1

일반직

소계 527 212 8 78 23 55 42 40 147

4급 2 1 0 1 1 0 0 0 0

4~5급 2 1 0 1 0 1 0 0 0

5급 31 11 3 2 1 1 3 1 11

6급 142 62 3 10 5 5 11 12 44

7급 163 78 2 25 10 15 13 12 33

8급 126 48 0 35 5 30 9 10 24

9급 61 11 0 4 1 3 6 5 35

별정직

소계 17 1 0 16 0 16 0 0 0

6급 1 1 0 0 0 0

6~7급 16 0 0 16 16 0

연구사 4 1 0 2 2 1

지도직

소계 32 0 0 32 32 0 0 0 0

지도관 2 0 0 2 2

지도사 30 0 0 30 30

기능직

소계 92 43 6 6 4 2 21 5 11

6급 3 1 0 1 0 1 1 0 0

7급 9 3 1 2 1 1 3 0 0

8급 14 2 2 0 0 0 3 1 6

9급 28 18 1 1 1 0 6 1 1

10급 38 19 2 2 2 0 8 3 4


